
[별표1] 

관람요금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(제11조 관련)

※ 비고
1.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기초자치단체 주민에 대한 관람료 감면은 창덕궁 후원 적용
2. ‘한복을 착용한 자’에 대한 관람료 감면은 [별표2] ‘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’을 적용
3. 감면대상자는 매표 시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

감면대상자
감면율

(일반관람요금에 대한 백분율)
비고

국빈 및 그 수행자 100분의 100

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00분의 100

만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(단, 외국인은 만18세이하 및 만65세 이상) 100분의 100

국ㆍ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100분의 100

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00분의 100

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ㆍ중ㆍ고 교원(유치원 및 보육시설 

교사를 포함한다)
100분의 100

한복을 착용한 자 100분의 100 별표2참고
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 100분의 100

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, 애국지사,

 선순위 유족
100분의 100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, 

 상이(장애)1~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, 선순위 유족
100분의 100

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, 

 선순위 유족
100분의 100
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

우자, 선순위 유족
100분의 100
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 100분의 100
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

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
100분의 100

「관광진흥법」제2조 제12호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및 제38조에 따른 

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하고 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
100분의 100

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 100분의 100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 제11호

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, 건강보험료 경감대상, 장애수당, 한부모 가

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

차상위계층

100분의 100

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 개별법령에서 정한 감면율

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(본인에 한함) 100분의 100

현역 군인(사복착용 시 휴가증 등 증명서 제시) 100분의 100

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(다둥이)카드를 소지한 부모 100분의 100

「모자보건법」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 100분의 100

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 100분의 50

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100분의 100

국가유산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100분의 100

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제80조의5에 따른 문화유산돌봄사업 종사

자 
100분의 100

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100분의 100


